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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발령 안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무게가 10킬로그램 이하이고 최대 관전류량이 20밀리암페어ㆍ초 이하인 

휴대용 엑스선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외부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정함 

 나. (시행일) 2025. 7. 18.(금)

붙임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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